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연구』투고규정 

(1998 년 6 월 1 일) 

[투고자・투고내용] 

1. 본 학회지에 투고가능한 자는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의 회원 및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한다. 

2. 원고의 내용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본 학회대회에서 발표된 것이 

바람직하다. 

3. 원고의 내용은 원저논문, 연구자료, 연구집회의 보고등으로 구분한다. 

 

[심사・채택・접수] 

1. 투고원고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2. 원고의 채택은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지의 발행은 당분간 2 년에 1 회로 하고 투고의 마감은 위원회가 정한다. 

 

[원고작성방법]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횡서로 40 자, 40 행의 A4 용지로 한다. 

2. 원고는 모국어로 작성하고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600 단어 이내로 한다. 

3. 투고원고는 1 편당 표, 그림, 사진,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A4 용지 10 매 이내로 한다. 

4. 그림은 그대로 축소하여 게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명한 것으로 하고 사진은 흑백의 

선명한 화질의 것으로 한다. 

5. 그림, 표, 사진의 삽입장소는 본문 여백에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6. 참고문헌의 기본사항은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출판지역), 수록지, 발행년도, 인용페이지 

등이지만 각국・지역의 학술적 관례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투고방법・기타] 

1. 투고자는 각국・지역의 위원에게 원고를 송부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편집업무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편집위원회 규정 

(1998 년 6 월 1 일) 

 

1.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의 편집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업무 

(2)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 

(3) 기타 편집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각국・지역으로부터 추천된 10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내역으로는 본 지를 



발행하는 국가・지역의 4 명, 그 외 국가・지역의 각 2 명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학회대회종료로부터 차기 학회대회종료까지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발행국・지역의 위원으로부터 선출한다. 

4. 본 지에 게재하는 논문 수는 원칙적으로 각국・지역에서 1～2 편으로 한다. 

5. 각국・지역의 위원은 자국・지역의 원고를 심사한 후, 본 지의 발행국・지역의 위원에게 

송부한다. 

6. 논문의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 심사규정 

(1998 년 6 월 1 일) 

1.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편집위원회 규정 6 조에 의하여 정한다. 

2. 각국・지역의 위원에게 송부된 투고원고는 그 위원이 정한 2명의 심사원에 의해 심사한다. 

위원이 심사원을 겸할 수 있다. 

3. 투고자 및 공동연구자는 심사원이 될 수 없다. 

4. 심사원은 투고원고가 체육 ・ 스포츠사의 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가와 

투고규정에 맞게 쓰여졌는가를 검토하고 게제의 가부를 평결한다. 

5. 논문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 주간으로 한다. 

(번역자 함장현) 


